
2022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51,831 1,666,312 114,481 7.4%

일 반 회 계 3,306 1,286 △2,020 △61.1%

도시개발특별회계 1,548,525 1,665,026 116,501 7.5%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702,843 1,801,033 98,190 5.8%

일 반 회 계 1,491,863 1,581,886 90,023 6.0%

주택사업특별회계 119,437 120,437 1,000 0.8%

도시개발특별회계 91,143 98,310 7,167 7.9%

균형발전특별회계 400 400 - 0.0%

Ⅱ.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회계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1 세실극장 임대료수입 일반 11 - △11 -100.0%

2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부지내 지장물
이설비 환수금

일반 2,009 - △2,009 -100.0%

3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부지내 지장물
이설비 환수금

도시개발 - 2,009 2,009 100.0%



Ⅲ.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회계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1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일반 213 108 △105 -49.3%

2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
생사업 도시개발 2,364 1,534 △830 -35.1%

3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
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개발 4,689 4,641 △48 -1.0%

4 교부금(도시개발) 도시개발 1,666 3,019 1,353 81.2%

5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일반 1,446,484 1,536,086 89,602 6.2%

6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
환경개선사업 주택사업 4,931 3,931 △1,000 -20.3%

7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주택사업 2,100 4,100 2,000 95.2%

8 정동 역사재생사업 도시개발 2,634 1,334 △1,300 -49.4%

9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
설 민간투자사업 일반 355 830 475 134.0%

10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
생활성화 사업 도시개발 1,978 1,664 △314 -15.9%

11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
성화 사업 도시개발 495 337 △158 -31.9%

12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
업 지원 도시개발 265 29 △236 -89.1%

13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 운영 일반 900 950 50 5.6%

14
경복궁광화문월대등문
화재복원및주변정비 도시개발 2,250 4,250 2,000 88.9%

연번 사업명 회계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4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관련
위수탁협약 파기로 인한
환수금

도시개발 - 1,949 1,949 100.0%

5 순세계잉여금 도시개발 64,947 87,888 22,941 35.3%

6 일반회계전입금 도시개발 1,446,484 1,536,086 89,602 6.2%



Ⅲ. 검토의견

1. 총괄

○ 2022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

비 총 7.4%(1,144억 8천1백만원) 증액된 1조 6,663억 1천2백만원, 세출예산

은 5.8%(981억 9천만원) 증액된 1조 8,010억 3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61.1%(△20억 2천만원) 감추경되었으며, 도시개발특

별회계는 7.5%(1,165억 1백만원) 증추경되었음.

-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6.0%(900억 2천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0.8%(1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9%(71억 6천7백만원) 증추경되었음.

<회계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 계
세 입 1,551,831 1,666,312 114,481 7.4%

세 출 1,702,843 1,801,033 98,190 5.8%

일반회계
세 입 3,306 1,286 △2,020 △61.1%

세 출 1,491,863 1,581,886 90,023 6.0%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 입 - - - -

세 출 119,437 120,437 1,000 0.8%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 입 1,548,525 1,665,026 116,501 7.5%

세 출 91,143 98,310 7,167 7.9%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 입 - - - -

세 출 400 400 - 0.0%

연번 사업명 회계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15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도시개발 7,600 13,100 5,500 72.4%

16
청와대주변 녹지생태 가
로조성 및 옛물길 복원 도시개발 - 600 600 -

17
국가상징 가로조성(청와
대~서울역~용산~한강구간) 도시개발 - 600 600 -



2.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1.1%(△20억 2천만원)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부지’ 내 하수암거 이설사업을 서울시 예

산을 선투입하여 이설완료 한 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서울아레나(주))

로부터 선투입 사업비를 회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잘못 편성한 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임.

- 향후에는 착오편성과 같은 사유로 불필요한 추경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히 주의해야 할 것임.

○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1,100만원) 감추경되었으

며, 이는 ‘정동 세실극장’의 임대료 수입 감액에 따른 것임.

- 지난 2018년 1월 경영난으로 인해 폐관된 ‘세실극장’은 정동 역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해 4월 재개장되어 비영리단체인 ‘서울연극협회’를 통해 운영해

왔는데, 시설 노후화 및 안전상의 문제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이 중단

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극장 소유주인 대한성공회의 요청에 따라 세실극장

의 문화재생사업이 종료되면서, ‘서울연극협회’와 서울시 간의 건물 전대차 계

약이 미시행되었고, 이후 세입액(1,100만원)을 전액 감액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3,306 1,286 △2,020 △61.1%

경상적세외수입 323 312 △11 △3.4%

임시적세외수입 2,011 2 △2,009 △99.9%

국 고 보 조 금 등 332 332 - 0.0%

보 전 수 입 등 640 640 - 0.0%



(2)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1,165억 1백만원) 증액된

1조 6,650억 2천6백만원으로, 이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 착오편성

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부지’ 내 하수암거 이설 선투입사업비 회수

액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 관련 공사비 환수금 19억 4천9

백만원이 반영된 것임.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및 상부공원화 사업 예시>

자료 : 서울시 디지털 시민 시장실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은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에서 민자

사업으로 시행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사업과 연계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회대

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축소하여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당초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과 ‘서울제물포터널’

의 중첩구간 건설공사 과정에 발생한 공사발주 방법 변경을 위해 서울시와 시

공사 간의 위수탁 협약 파기 및 공사비 회수1)로 인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괄부서인 균형발전본부의 세입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편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35.3% 증가한 878억 8천8백만원을 편성2)했음.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과 세출지출액의 차이인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

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한 것으로, 2021년 결산완료에 따른 정산금을 반영

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내부거래는 도시개발사업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비의 재

원확보를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70%) 증가액을 일반회계 세출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896억 2백만원)으로 확보3)하려는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2021년 결산 완료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정산금 미반영액을 계상하여 반영

1)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과 제물포터널 중첩 구간에 대
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물포터널 시공사인 현대건설 외 4개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가시
설 설치공사를 위해 위수탁 도급 계약을 체결, 공사 기성금 19억4천9백만원을 지급했음. 

    그러나 2018년 3월 현대건설 외 4개사는 공사물량 및 기성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수의계약 거부
의사를 서울시(방재시설부)에 제출하여 서울시는 기 체결한 위수탁협약을 파기한 후 공사발주 방
법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1단계 구간 공사업체인 한신공영 외1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체결한 기성금은 반환받지 않았음.

    이후 2021년 4월 제물포터널 공사가 준공 및 개통된 이후 중첩구간에 대한 보완설계 및 시공물
량 등을 반영한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세입조치가 발생한 것임.

    참고로, 중첩구간의 증가된 공사비 처리는 민자사업의 추가 증액 없이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로 
이관하여 재정공사로 변경‧시공 추진 중임.)

2)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순세계잉여금
(a-b-c) 87,887,530 87,541,939 48,935,885

잉여금(a) 401,032,912 419,430,561 486,160,371
다음연도 이월액(b) 311,937,116 330,863,466 437,023,087
보조금집행잔액(c) 1,208,266 1,025,156 201,400

※ 잉여금 = 세입수납액 – 세출지출액

3) 도시개발특별회계 증액과정
구 분

일반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추경 부서
(예산담당관 총괄)

항 목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가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일반회계 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



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도시개발특별회계 1,548,525 1,665,026 116,501 7.5%

경상적세외수입 15,613 15,613 - 0.0%

임시적세외수입 1,274 5,232 3,958 310.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91 691 - 0.0%

국 고 보 조 금 등 3,516 3,516 - 0.0%

국 내 차 입 금 16,000 16,000 - 0.0%

보 전 수 입 등 64,947 87,888 22,941 35.3%

내 부 거 래 1,446,484 1,536,086 89,602 6.2%

3.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사업

이 증추경(1,021억 8,100만원)되었으며, 8건의 사업에서 감추경(△39억 9,100

만원)된 것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5.8%(981억 9천만원) 증액된 1조

8,010억 3천3백만원이 편성됨.

- 세출예산 증액분 중 재무활동(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896억 2백만원을 제

외하면 순수 사업비 증액규모는 85억 8천8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1,702,843 1,801,033 98,190 5.8%

일 반 회 계 1,491,863 1,581,886 90,023 6.0%

특 별 회 계 210,980 219,147 8,167 3.9%

주택사업특별회계 119,437 120,437 1,000 0.8%

도시개발특별회계 91,143 98,310 7,167 7.9%

균형발전특별회계 400 400 - 0.0%



(2)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

○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 운영”(사업설명서 p.1411/예산서 p.353)은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 대표 공간으로 브랜딩하여 대내․외 인지도

제고와 도심관광 활성화 견인 등을 위해 개장 기념식 개최(2022.8.6. 예정)에

맞춰 예술 및 역사, 주변상권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발․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추경안은 광화문광장 브랜딩 및 젊은층 유입 확대를 위한 놀이 콘텐츠 보강을

위해 기편성 예산 9억원에 5천만원을 증추경하려는 것임.

- 이 사업은 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행사성 사업으로, 지난 2021년 9월 투자심

사4)를통과한바있고, 투자심사 후 당초심사금액대비 30% 이상 증액될경우

에한해재심사대상에해당되므로추경예산에대한재투자심사는필요치않음.

-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감안할때, 주변지역의 공사 등으로 광화문광장

홍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이용 활성화와 같은 사업목표를 달성

하기에는 변수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이미 올해 개최되는 개장행사를 오래 전부

터 기획하였음에도 추경을 통해 행사운영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에 대한 사전 검

토미흡문제는지적하지않을수없음.

○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설명서 p.1420/예산서 p.354) 사업은 국민적 자긍

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공간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추경안은 기정예산 76억원에 55억원(시설비 52억 9천9백만원, 감리비 2억 1백만

4) “2021년 제7차(9월) 투자심사 결과 알림”, 재정담당관-2572(2021.10.05.)
   조건부의결 :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및 디지털 프로그램도 마련, 효과제고를 위해 유

관행사(미디어파사드 등)와 시기조정 및 예산규모 축소



원)을 증추경한 것으로, 이는 건설공사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16억 5천4백만원)하고, 유구보호각5) 디자인 개선, 세종이야기

출입구 시인성 개선을 위한 미디어글라스 설치, 감리추가 투입비 등이 반영된

예산임.

- 특히, 유구보호각 디자인 개선과 세종대왕상 후면 미디어글라스 설치는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과 홍보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광화문광장을 집회와 시위의 공간에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휴식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화문광장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쾌적한 광장

운영을 위한 소음 ·설치물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등 후

속 조치가 필요한 바,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과 소통

이 필요하다 사료됨.

 ㅇ 시설비 5,299백만원 
   ㆍ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물가상승분 반영 등 (증1,654백만원)
   ㆍ유구보호각 디자인 개선, 세종대왕상 후면 미디어글라스 설치 등 (증2,300백만원)
   ㆍ보행불편해소 보행도우미 추가 배치,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등 (증1,345백만원)
 ㅇ 감리비 201백만원 
   ㆍ물가상승분(증100백만원)
   ㆍ감리원 추가투입 반영(증201백만원)

<유구보호각 설치 예시> <세종대왕상 후면 미디어글라스 설치 예시>

5) 문화재 발굴 유구를 노출전시할 계획임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임



※ 참고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 보행 중심 트렌드 확산 및 역사성 회복
  ㅇ 전체면적 : 40,300㎡(시민광장 26,200㎡, 역사광장 14,100㎡)
  ㅇ 사업기간 : ’18. ~ ’23.12.
  ㅇ 사 업 비 : 815억원(시민광장 610, 역사광장 205)  * 금회 추경 75억원 요청

구 분 시민광장 조성 역사광장 조성 *국고보조사업(문화재청)

도 로 구 조
•사 직 로 : 노선유지(T형)
•세종대로 : 서측광장, 동측도로

•사 직 로 : 노선유지(유선형 T형)
•세종대로 : 서측광장, 동측도로

광 장 면 적 26,200㎡ 14,100㎡

사 업 내 용
판석 포장, 수목 식재, 해치마당 리모델링,

수경시설 설치, 세종로공원 개선 등
판석 포장, 조경, 사직로 선형변경 등

공 사 기 간 ’20. 11. ~ ’22. 7. ’22. 12. ~ ’23. 12.

역사성강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 등
역사문화 콘텐츠 특화

문화재 복원
(광화문 월대, 해치상)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설명서 p.1415/예산서

p.354)사업은 북악-숭례문-한강 국가중심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화문 월대

(해치상)의 완전복원을 통해 경복궁 전면공간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기정예산 22억 5천만원에 20억 원(시설비 18억 8천7백만원, 감리비

1억 1천3백만원)을 증추경한 것임.

- 이 증추경예산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건설공사 원자재 가

격급등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7억 1천7백만원)하려는 것이며,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야간도로공사 시행에 필요한 교통통제비용(8억9천만원)과, 폐기물

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2억 8천만원), 감리비용(1억 1천3백만원)등을 반영하고

자 하는 것임.

- 이 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이번 증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사료됨.

나) 청와대주변 가로조성사업 관련

○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사업설명서 p.1429/예산서 p.354)은 서울역부터 한

강까지 약 5.3km 구간에 걸쳐 도로공간 재편과 스마트 도로 조성, 친환경



첨단 녹색교통시스템 도입, 녹지생태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800억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임6).

- 추경안은 금년 8월 완료될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기본구상)7)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6

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담당부서(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후속 계획수립을

위한 추경예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구상안이 금년 8월 준공예정

임에도 후속 계획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본예산 편성 당시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해 연차별 사업예산으로 총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으므로, 투자심사 전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8)에 반

영하여 국가적 상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6)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 추진계획”, 광화문광장추진단-22772(2022.6.27.)
7) 이 용역은 2021년 7월 17일 시행하여 2022년 3월 18일 중간보고를 마친상태이며 아직 최종보고 

및 준공 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됨.

※ 청와대주변 가로조성사업 개요 
  ㅇ 위    치 : 한강대로 5.3km(서울역~용산~한강대교 남단)
  ㅇ 사업기간 : ’22. 8월 ~ ’25.12월
  ㅇ 사 업 비 : 800억(전액시비)

구 분 소계
연도별

’22년(하반기) ’23년 ’24년 ’25년
총사업비 80,000 600 22,800 28,600 28,00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600 600 - - -

기본 및 실시설계 2,800 - 2,800 - -

공사비 76,600 - 20,000 28,600 28,000

(단위 : 백만원)

  ㅇ 사업내용 : 서울역~한강까지 국가상징 가로조성(5.3km구간)
    - 도로공간 재편 및 스마트 도로, 친환경 첨단 녹색교통 시스템 도입, 녹지생태 보행 네트워크 조성 등



- 현재 수립 중인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도 과거 본예산 편성이 아

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편성된 사업으로, 다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국가적 규모의 사업을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으

로 반복 편성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지양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신규)청와대주변 녹지생태 가로조성 및 옛물길 복원”(사업설명서 p.1425/예

산서 p.354)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및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과 연

계하여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했음.

- 최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주요 인근접근

로인 효자로 및 청와대로, 자하문로, 삼청로에 대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하고, 한양도성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과 함께 2022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연차

별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임.

- 이 사업 역시 연차별 사업예산으로 450억 원을 투입9)할 예정이므로 투자심사

8)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9) “청와대 주변 녹지생태 가로 조성 및 옛 물길 복원계획”, 광화문광장추진단-22773(2022.6.27.)



(‘23.7 예정)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되, 연차별로 계획적인 사

업 시행이 필요함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

양해야 할 것임. 다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및 청와대 개방이라는 사유

발생 및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구 분 합 계
연도별

’22년(하반기) ’23년 ’24년 ’25년 비고

총사업비 45,000 600 6,400 18,000 20,000

기본계획 600 600 - - -

기본 및 실시설계 2,000 - 2,000 - -

공사비 42,400 - 4,400 18,000 20,000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 < 사업 위치도 >

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사업설명서 p.1365/예산서 p.349)은 쇠퇴한

전통시장과 지역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서울형 재생사업의 한 유형10)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9천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억 4천만원을 감추

경했음.

10)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도시활성화과-1021(2021.1.28.)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및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

곡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20.2~ `23.12)했는데, 이중 성북구에서 해당 지역

내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는 진정 민원이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사

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져11), 해당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도시재생 시범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였음.12)

자치구 지역명 위 치 면적(㎡)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일대 장위동 68-88 일대 159,451

성동구 용답전통시장 일대 용답동 13-22 일대 149,107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일대 화곡동 370-37 일대 156,989

- 이에 따라 성북구 사업비로 편성됐으나 교부하지 않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

억 2천6백만원과 자치단체보조금 5억 4천만원, 강서구 거점공간 운영지원 후

집행잔액(1억 6천4백만원)이 일부 발생하면서 감추경 한 것임.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사업설명서 p.1407/예산서 p.353)사업은 기

정예산 2억 6천5백만원에서 92%(△2억 3천6백만원)를 감추경한 것으로, 도시

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 축소에 따른 것임.

- 홍제역 일대는 지난 2019년 11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13)으

로 선정되어 2026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2020

년 7월부터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기자단,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등을 운영해왔음.

11)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현안사항 검토보고”, 균형발전본
부 도시활성화과-22548(2022.6.2.)

12)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시범사업(장위전통시장 일대) 중단 요청”, 성북구 도시계획과
-4148(2022.5.19.)

13) 과거 산업, 상업, 역사, 문화 기능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했으나 현재는 활력이 저하되어 재활성화
가 필요한 지역이 대상임



자료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이야기 4월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 그러나 2021년 6월 수립‧발표된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계획’14)(붙임 2

참고)에 따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실행방향을 전환한다는 취지 하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중단하되, 올해 12월 고시 예정인 “홍제역 일

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개별용역을 통해 도시재

생활성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정동 역사재생사업”(사업설명서 p.1388/예산서 p.351)사업은 근현대의 역사문

화자산이 집적된 도심 중심부임에도 지역의 역사적 장소성 등이 확립되지 않

은채 쇠퇴한 정동지역의 역사적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원을

감추경했음.

- 균형발전본부는 지난 2020년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정동

일대 보행네트워크 구축과 근대 외교타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거점공간

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며, 특히 구 러시아공사관 및 공사관 터를 활용하여 “정

동외교역사공원”을 조성하려 했음.

- 그러나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에서 2018년 수립한 “문화재종합정비계획”에 따

라 해당지역의 복원을 실시할 계획임을 이유로 들어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부

결했고, 이에 더 이상 역사재생사업은 추진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13억 원의

공사비를 전액 감추경한 것임.

-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단계 또는 수립 전 해당 역사문화공간에

14)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 재생정책과-7747(2021.6.29.)(행정2부시장 방침 제123호)



수립되어있는 상위 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면, 그간 불필요한 예산편

성과 행정력 투입, 외교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

는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음.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자료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도심권사업과) 내부자료

○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사업설명서 p.1361/예산서 p.349) 사업에서 기

존 도심활력프로젝트 운영 비용 전액(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백만원)을 감추경

하였음.

- 이 사업은 가로활력이 떨어지고 공공공간의 활용이 저조해진 구)도시환경정비사

업(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도심공간의 재생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

는 2017년 중구 무교다동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중구 명동, 서초구 서초동, 영

등포구 여의도동, 구로구 구로동까지 총 5개소에 사업지를 선정하여 미활용 또

는 저이용 도시공간을 활용한 지역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그러나,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21.7~’22.3)15) 결과, 공공의 계속적

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사업효과의 한계, 민간 주체들의 사업 공감대 부족, 민

간의 공공공간 이용 및 활용의 한계, 민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 다

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목표 및 전략 재수립, 정책방향 재설정 등을 실

15)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시할 계획임에 따라, 기존 도심활력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전액 감추경한 것으

로 파악됨. 우리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음.

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사업설명서 p.1371/예산서 p.349)은

영등포역 및 경인로 일대에 위치한 산업생태계 및 문래예술촌 등 지역자산을

바탕으로 서남권의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16)임.

-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4천 8백만원을 감추경했는데 이는 영등포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운영비를 감축․조정하려는 것으로, 그간 영등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공모사업과 지역축제 등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도시재생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업무가 ‘도시재생 마

중물사업 관리․지원’에 국한되면서 운영인력도 기존 총 7명에서 2명으로 축

소․조정되었고, 이에 따른 인건비의 감액분을 감추경하는 것임.

<영등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변경 전․후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인원
7인

(센터장1인, 코디네이터4인, 현장활동가2인)
2인

(코디네이터2인)
인력 감축
(7인→ 2인)

주요
업무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지역축제 등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관리·지원
- 거점시설 운영・조성 지원
- 지역 기계금속산업 활성화 지원

역할 조정

자료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 운영 계획”, 도시활성화과-23515(2022.6.30.)

○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사업설명서 p.1397/예산서 p.352)

및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사업설명서 p.1402/예산서 p.352)은 각

16) 영등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사업유형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 사업기간 : 2017 ~ 2023
   - 사 업 비 : 499억원



각 강북구 수유동 및 우이동,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을 축소․조정하면서 예산을 감추경하

려는 것임.

-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을 포함한 3억 1천4백만원을,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역시 사

무관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천8백만원을 감추경했음.

- 이 두 사업 모두 도시재생재구조화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체감도 및 참여도, 성

과가 낮은 사업 등을 축소․조정하고, 그에 따른 현장지원센터의 인력을 감축

하려는 조치로 이해됨.

- 향후 현장지원센터 인력의 축소로 인해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구역별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17)(사업설명서 p.1384/예산서

p.351)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증추경하였음.

- 이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전년 대비 30%가 감액된 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

도, 2022년 융자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210건(44억 원)이 접수되었고, 이

중 78건(21억 원)을 지원결정하고, 111건(21억 원)은 예산부족으로 지원보류

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17) 이 사업은 개발추진지역(재개발, 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모아타운 선정지역)은 일반지역 
융자 한도의 50%까지 지원하되 신축지원은 제외되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지역과 가로주택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주민합
의체가 구성된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신청 지원 신청 지원결정 지원보류 지원제외
금액 3,287 2,999 4,433 2,059 2,155 219

건수 134건 117건 210건 78건 111건 21건

자료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주거환경과) 내부자료

○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설명서 p.1380/예산서 p.351)은 재

개발해제구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살리기 위한 ‘종로구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49억 3천80만원 중 리모델링 공사비 10억원을 감추

경하려는 것임.

- 이 사업은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10년 조성된 종로구

옥인동에 위치한 윤씨 가옥18)을 매입하여 앵커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8

개 공유지분 중 마지막 지분을 최근 매입완료19) 했지만, 안전진단 및 설계,

현 거주자의 거주지 이전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예산을 불용 또는 이월하지 않고 감추경하

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이 지역 내 앵커시설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을 기초로 앵

커시설의 지역사회 내 역할과 자립가능성 여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

져 앵커시설의 기능 재정립과 윤씨 가옥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후속적으

18) 순정효황후의 백부인 윤덕영(친일반민족행위자)이 1910년 조성한 대저택(벽수산장)의 일부로, 
현재 남은 한옥은 후실의 집으로 건립(종로구 옥인동 47-133번지, 대지 537.5㎡, 건축면적 
254.6㎡)

   - 1977.3.17. 市 민속자료(문화재) 제23호 지정
   - 1997.2.27. 문화재지정 해제고시(문화재 원형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 노후화에 의해 내

부 기둥이 현저하게 기우는 등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도괴 위험)
19) 서울시는 지난 2020년 7월 윤씨가옥 매입방침을 수립한 후 8개 공유지분 중 7개 지분을 매입했

으나 1개 잔여지분 소유주가 감정평가액 이상을 요구하며 매입협의가 불성립됐고, 2021년 7월에
는 적정가격에 공유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잔여지
분 소유자가 감정평가액으로 매도를 희망하며 계약을 체결했음.



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붙임 3 옥인동 앵커시설 현황 참조)

바) 기타 사업

○ “교부금”(사업설명서 p.1384/예산서 p.351)은 기정예산(16억 6천6백만원)의

81% 수준인 13억 5천3백43만원을 증추경했음.

- 현재 교부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제25조20)

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에 대해 관리를 해당 소재지 구청장에

위임한 가운데, 매각대금 징수액의 30%, 대부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

수액의 50%를 해당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2020년 하반기 관악구에서 집단정착용 체비지 관련 징수액이 급증21)했는데,

이는 과거 관악구 체비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인하 및 소급 적용22)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와의 법정 소송23)이 2020년 종료되고 서울특별시

20)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체비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비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체비지의 관리대장 보관 및 기록 유지, 무단점유 예방, 지장물 철거 등 개별 체비지의 관리 
      2.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학교용지 제외)에 해당하는 체비지의 매각 
      3. 체비지의 대부 및 대부료ㆍ변상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료 징수액의 50퍼센트, 변상금 징수액의 50퍼

센트, 매각대금 납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치구에 귀속된다. 
21) 징수교부금 미지급금은 동대문구 8,642만원, 강북구 6,770만원, 은평구 7,613만원, 마포구 2억 

3,571만원, 관악구 8억 513만원, 강남구 8,280만원 수준임.
2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186, 박준희 의원 외 9인 발의, 

2016.5.16)
23) 서울시는 1973년 이전 도심지 정비사업 및 수해지역 불량주택 정비를 위해 철거민을 관악구 체

비지(신림동 1411-11외 177필지)에 집단 이주토록 했는데,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의회는 체
비지 조례를 개정하여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조항을 조례시행 전 부과된 변상금에도 소
급적용 하도록 하면서 서울시와 법정 소송이 발생하게 됐음.(2017추503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판결선고 2020.2.13.)

     서울시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무단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가 승소하며 소급적
용이 가능해져 해당 체비지 관련 징수액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함.



의회가 승소하게 되면서 이후 교부금 지급액이 급증한 것임.

- 담당부서(도시활성화과)는 예산 편성규모에 제한이 있어 추경예산편성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매년 본예산 편성과 추경예

산 편성을 반복24)하며 자치구 교부금을 확보해왔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합

계액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향후에는 불필요한 추경예

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본예산을 통해 교부금을 지급토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사업설명서 p.1393/예산서 p.352)은

시설비 4억 7천5백26만원을 증추경했음.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은 현 시립창동운동장 부지에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하려는 사업이며, 과거 2015년 2월 “창동‧상계 신경

제중심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음.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도봉구창동1-23, 24 일대( 50,149㎡, 시립창동운동장 부지)

◦ 주요시설 : 아레나(18.2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대중음악지원시설 등

◦ 사업기간 : ’22년∼’25년(건설 40개월), ’25년∼’55년(운영 30년)

◦ 총사업비 : 3,120억원(BTO 수익형 민자사업, ’18.1월 불변가 기준)

24) 2019년~2022년 체비지 관련 교부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추경액 최종예산 본예산 추경액 최종예산(안) 본예산 추경액(안)
1,845 1,845 2,126 2,234 △107 3,350 1,666 1,684 3,019 1,666 1,353



- 지난 2015년 7월 창동운동장 체육시설물 이전계획이 수립되면서 대부분의 체

육시설은 다락원체육공원(도봉구 마들로 932 평화문화진지)으로 이전을 완료(2018

년 12월)했으나, 서울시게이트볼 협회에서 민원을 제기25)함에 따라 게이트볼장

만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상태임.

- 담당부서(동북권사업과)는 투자심사 및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어

해당사업예산을 20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

설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게이트볼장을 이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급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은 약 7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민원으로

인한 게이트볼장 이전 문제 역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연되어오다가 뒤늦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그럼에도, 추경 미편성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착공이 지

연될 수 있는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4. 종합

○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광화문광장 조

성사업과 청와대주변 가로환경 조성, 국가상징가로조성 사업은 신규편성 또는

증추경예산을 편성한 반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사업예산 축소에 방점을 두

고 감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재생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시민체감도가 낮거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도시재생사업을 축소‧조정하는 것은 필연적이겠으나,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의

정확한 성과측정과는 별개로 인력 및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에 따른 정책적 판단과 조정을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5) 서울시게이트볼 협회 민원(2016.8.25.) “고령자,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중심부에 8면 이상 신설 요청”



○ 한편, 지난 2020년 도시개발체비지 변상금 인하 및 소급적용에 대한 대법원

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본예산 편성 및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 편

성을 반복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과 시의회의 조례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보

다 적극적으로 자치구 교부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되며, 부족분

을 반복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음.

담 당 자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입법조사관  한 승 윤

연 락 처 02-2180-8207

이 메 일 syhan@seoul.go.kr



[붙임 1] 추경 세출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7.20기준)

세부사업명 회계 통계목 예산현액 최종예산 이월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일반 　 213 213 0 3 1.4% 감액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08 108 0 3 2.8%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 105 0 0 0.0%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일반 　 1,446,484 1,446,484 0 0 0.0% 증액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1,446,484 1,446,484 0 0 0.0%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

개발
　 2,364 2,364 0 1,534 64.9% 감액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201-01
사무관리비 9 9 0 9 100.0%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5 665 0 375 56.4%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90 1,690 0 1,150 68.0%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

개발
　 7,572 4,689 2,883 2,424 32.0% 감액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15 438 77 162 31.5%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201-02
공공운영비 61 50 11 11 17.6%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6 216 0 216 100.0%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01-01 시설비 6,196 3,400 2,796 1,781 28.7%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01-02 감리비 40 40 0 4 10.0%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01-03
시설부대비 10 10 0 0 0.0%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0 500 0 250 50.0%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5 35 0 0 0.0%

교부금(도시개발)
도시

개발
　 1,666 1,666 0 1,666 100.0% 증액

교부금(도시개발) 308-02
징수교부금 1,666 1,666 0 1,666 100.0%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사업
　 9,050 4,931 4,120 1,565 17.3% 감액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43 43 0 19 43.4%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1-02
공공운영비 2 2 0 2 100.0%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401-01 시설비 9,006 4,886 4,120 1,545 17.2%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주택

사업
　 2,100 2,100 0 1,024 48.7% 증액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501-01
민간융자금 2,100 2,100 0 1,024 48.7%



세부사업명 회계 통계목 예산현액 최종예산 이월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정동 역사재생사업
도시

개발
　 2,886 2,634 252 296 10.2% 감액

정동 역사재생사업 201-01
사무관리비 849 784 65 228 26.8%

정동 역사재생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100 0 22 22.5%

정동 역사재생사업 401-01 시설비 1,937 1,750 187 45 2.3%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일반 　 355 355 0 25 7.2% 증액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62 62 0 15 23.6%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201-02
공공운영비 7 7 0 5 71.4%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10 0 6 58.4%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401-01 시설비 276 276 0 0 0.0%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도시

개발
　 2,405 1,978 427 390 16.2% 감액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512 428 84 107 21.0%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5 5 0 3 50.1%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 24 0 0 0.0%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401-01 시설비 1,832 1,489 343 280 15.3%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401-02 감리비 32 32 0 0 0.0%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도시

개발
　 819 495 324 234 28.5% 감액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423 295 128 93 21.9%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5 5 0 2 33.4%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 24 0 0 0.0%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401-01 시설비 367 171 196 139 37.9%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

개발
　 671 265 406 188 28.0% 감액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56 256 0 2 0.8%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9 9 0 2 22.2%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401-01 시설비 400 0 400 178 44.5%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401-02 감리비 6 0 6 6 100.0%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 운영 일반 　 900 900 0 405 45.0% 증액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900 900 0 405 45.0%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도시

개발
　 13,667 2,250 11,417 5,803 42.5% 증액



세부사업명 회계 통계목 예산현액 최종예산 이월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401-01 시설비 12,484 2,250 10,234 5,803 46.5%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401-02 감리비 1,183 0 1,183 0 0.0%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도시

개발
　 37,440 7,600 29,840 12,709 33.9% 증액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401-01 시설비 36,158 7,600 28,558 12,709 35.1%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401-02 감리비 1,281 0 1,281 0 0.0%



[붙임 2]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 개요

 □ 도시재생의 성과와 한계점
  ◦ 저이용 공간을 재편하여 도시활력과 일자리 창출, 서울의 랜드마크 조성에 기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골목길 정비 및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했으나, 근본적인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 한계

      - 주거지재생, 출발부터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 한계 존재
      - 골목길 정비, 벽화 등 단기적인 미관개선사업에 대한 낮은 시민체감
      - 최근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기대에 따른 주민불만 폭증
  ◦ 정부정책기조, 도시재생사업 → 재생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등 재생정책 기조 변환
  ◦ 시민의견 수렴결과, 도시재생은 필요하나 추진방향과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응답 73.1% 였으나, ‘개발 및 정

비’를 적극 포함(73.6%)
     → 경제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 및 특화거점 조성이 중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지원 및 기반시설확보를 최우선 과제함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확보된 거점시설 운영관련 전수 실태조사 결과, 총 92개소 거점시설
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이용이 저조함
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지원공간

지역문화 중심지
역사문화명소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생활SOC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주요시설
스타트업입주공간
창업지원시설
산업지원센터 등

박물관(전시장)
문화시설,
조망공간 등

도서관,
어린이/노인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회의장, 동아리방
다목적 공간 등

개소수 20 15 15 42

이용자(월) 625 1,627 1,837 453
소유주체 서울시(63개소), 자치구(11개소), 민간임차(14개소), 기타(4개소)

       * 거점시설 이용자 및 지역 생활권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전환 (2021.6.18., 서울시 발표내용)
  ◦ 저이용공간 쇠퇴산업지역 재생 → 민간거점개발 지원강화를 통해 주변지역 효과확산
  ◦ 주거지재생, 지역여건 반영한 주택정비, 환경개선 중심으로 전면개편
   특징1 : 중심지특화 재생을 통해 성과확산
      - 신규사업 최소화, 기존사업은 추진하되 계획내용을 정비, 개발중심으로 개편
      - 민간주도 거점개발 + 주변지역 공공계획으로 지역 상생 강화
      - 창동·상계/영동·잠실/DMC수색/마곡·김포공항/G밸리 5개 권역별 거점개발과 연계·통합재생
   특징 2: 주거지재생은 재구조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략구상
      - 도시재생과 민간개발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환경정비가 발생하도록 계획 및 실행
      - 대규모 민간개발 연계, 주택재개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 재개발사업 연계형 :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지역과 상생
       ▴ 소규모 주택정비형 : 재생지원센터 기능개선하여 주택정비지원단 파견/모아주택 인센티브 제공
       ▴ 종합 관리형 : 한옥밀집지역, 고도지역 등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 선별적 기반시설 

개선 및 민간건축 지원, 주택성능 개선·지원확대



  ◦ 서울 도시재생을 2개 분야, 6개 세부유형으로 개편

관련법
재구조화 前 재구조화 後

사업명 유형 사업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제기반형
(일자리거점육성형)

중심지재생
경제거점육성

경제기반형
혁신지구

근린
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생활중심지특화형)

중심지활성화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형)

주거지재생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주거지재생형)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혁신지구
중심지재생 지역자산특화 인정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우리동네살리기

예비사업

우리동네살리기

도시활력 등 소규모 국비지원사업
도시활력 등 소규모 

국비지원사업
개별법에 따라 

추진 거점
확산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서울시 골목길 
지원조례 골목길재생사업 주거지재생 골목길재생사업



[붙임 3] 옥인동 앵커시설 현황

연번 매입주체 지번 매입일자
면적

(㎡)
매입사유

1
서울시 47-331 2018. 11. 15. 175.2

소통방 활용
서울시 47-351 2018. 11. 15. 109.4

2 서울시 47-360 2019. 1. 15. 278.7 전시전망시설

3 서울시 47-152 2018. 8. 17. 145.1 차량 회전구간 활용

4 서울시 47-161 2018. 8. 23. 95.5 소공원

5 서울시 47-379 2019. 4. 18. 129.7 순환용 주택

6
서울시 47-8 2020. 7. 1. 96.5

순환용 주택 및 도로
서울시 47-678 2020. 7. 1. 13.9

7 서울시 47-253 2019. 6. 25. 526.0 앵커시설

8 서울시 47-92 2020. 10. 14. 92.6 송석원 각자 발굴

9 서울시 47-133 2020. 12. 28. 371.4
역사문화자원 보전

(윤씨가옥)

10

서울시 47-325외1 2020. 10. 20. 185.1 도로설치 및
휴게공간서울시 47-378외1 2020. 10. 20. 52.9

서울시 신교동2-49외2 2020. 11. 6. 151.1 도로개설


